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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 A가 설계제작하여 대한민국에 납품한 T 항공기에는 정비사들이 점검 작업 도중 항공기의 날개가 작동하여 인명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행제어컴퓨터에 점프와이어(Jump Wire)를 설치함으로써 날개가 움직이지 않게 하는 지상정비용 비행제어모드

(PID모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2. 11.경 T 항공기의 정비 작업을 실시한 공군 소속 정비사들이 점검을 위해 설치하였던 점프

와이어(Jump Wire)를 점검작업 완료 후 제거하지 않았고, 점프와이어(Jump Wire)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행에 나선 T 항공기가

이륙 직후 추락하여 조종사가 사망하고 항공기가 전파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군 사고조사단에서는 소속 정비사들이 점프와이어(Jump Wire)를 제거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하였다

면서도 이처럼 정비사들이 점프와이어(Jump Wire)를 제거하지 않은 근본적 원인은 점프와이어(Jump Wire)를 제거하지 않았을 경우의

경고표시 기능이 없고, 기술도서에 점프와이어(Jump Wire)를 제거하지 않았을 경우의 위험성이 제대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에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T 항공기의 제작사 A에게 국방규격상 요구되는 안전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항공기를 설계제작함으로써 항공기납품계약

상의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사고 항공기의 설계상제조상표시상 결함에 따른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면

서 제작사 A를 상대로 항공기 파손 등으로 발생한 수백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제1심에서 항

공기 제작사 A를 대리하여 재판부로부터 항공기납품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없고,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책임 또한 시효로 소멸

하였으므로, 대한민국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따라서 그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판결로 A사가 제작한 T 항공기에 어떠한 결함도 없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고, 이로써 T 항공기를 비롯한 A사가 제작하는 항공기에 대

한 기술적 신뢰성이 한층 제고되어, 그 수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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